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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83 접 수 연 월 일 2018. 2. 14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나들로

 성 명  박재홍

소개의원  박양숙, 김기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 도시계획관리

건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도시계획관리

○ 마장축산물시장은 60년 전부터 형성된 서울시의 가장 오래된 축산물

전통시장으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17.3.23일 개정되어

제조업체의 경우 제28조제3항너목의 규제에 따라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신축이 가능한데 현재 마장동 전통시장에

위치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전통시장 내의 영세 상인들의 HACCP 기준인증을

위한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판로개척도 어려운 상황인 바,

서울시의회가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청원함.


